
포항시 리․통․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

심사보고서

2026년 2월 5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 1)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월 22일, 포항시장

 2) 회부일자 : 2026년 1월 22일

 3) 상정일자

   m 제328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    ∙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(2026. 2. 5.) 상정․질의답변․토론․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)

 1) 개정이유

   m 아파트 신설에 따른 인구유입과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

리·통·반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,

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및 지번 표기 오류를 수정하여 주민 불편

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권 일치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

위하여 개정코자 함.

 2) 주요내용

   가. 오천읍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37개반 증

    - 문덕6리 센트럴파크 48세대, 문덕라온채 38세대 입주(16.10월) 2개반 증

    - 문덕8리 정림다채움 382세대 입주(17.8월) 6개반 증

    - 문덕12리 남포항태왕아너스 343세대 입주(24.7월) 9개반 증

    - 용산2리 아이파크포항 1,144세대 입주(24.6월) 20개반 증

  나. 오천읍 문덕5리 충무아파트 건축물 철거에 따른 2개반 감



  다. 동해면 신정3리 코아루블루인시티 주소 변경(18.2월)

  라. 흥해읍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6리 74반 증

    - 대련4리 대방엘리움퍼스티지 1차 847세대 입주(24.11월) 1개리 19반 증

    - 대련5리 대방엘리움퍼스티지 2차 454세대 입주 1개리 8반 증

    - 대련6리,대련7리 한신더휴 2단지 1,597세대 입주(24.12월) 2개리 27반 증

    - 대련8리 펜타시티한신더휴 4단지 585세대 입주(24.12월) 1개리 10반 증

    - 대련9리 동화아이위시 522세대 입주(24.12월) 1개리 10반 증

  마. 양학동(삼구트리니엔시그니처 547세대 입주(25.12월)) 1개통 9개반 증

  바. 장량동(힐스테이트 환호공원 2,994세대 입주(25.10월) 5통 20반 증

  사. 장량동 통반 합병(10통, 12통, 13통, 14통, 15통, 16통 합병) 및 조정 5통 28반 감

 3) 관련법령

   m 「지방자치법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  ❍ 본 개정조례안은 오천읍, 흥해읍, 양학동, 장량동 지역의 인구유입

(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 등)으로 리·통별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

행정 리·통·반의 합리적 조정과 효율적 관리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

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
< 리·통·반 조정안 >

읍 면 동
현    행 조    정 증    감

비   고
리·통 반 리·통 반 리·통 반

오천읍 50 602 50 637 +35
흥해읍 78 571 84 645 +6 +74
양학동 30 222 31 231 +1 +9
장량동 73 363 73 355 -8

  ❍ 오천읍은 문덕5리 충무아파트 건축물 철거에 따라 2개반을 감하고, 



대규모 공동주택(아이파크포항, 남포항태왕아너스 등)의 입주로 인구가 

유입되어 리별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37개반(문덕6리 2개반, 문덕8리 

6개반, 문덕12리 9개반, 용산2리 20개반)을 증설하려는 것임.

  ❍ 흥해읍은 대규모 공동주택(대방엘리움퍼스티지, 한신더휴 2·4단지, 

펜타시티한신더휴, 동화아이위시)의 입주로 인구가 유입되어 리별 세대수가 

증가됨에 따라 6리(대련4리 ~ 대련9리), 74반(대련4리 19반, 대련5리 8개반, 

대련6·7리 27개반, 대련8리 10개반, 대련9리 10개반)을 증설하려는 것임.

  ❍ 양학동은 삼구트리니엔시그니처 입주로 인해 1통 9개반을 신설하고, 

장량동은 통반 합병(10통, 12통, 13통, 14통, 15통, 16통) 및 조정으로 

5통 28개반을 감하고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2,994세대가 입주함에 

따라 5통 20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, 기존의 관할구역을 조정함

으로써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

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 략 

5. 토론의 요지 : 없 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
